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전화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사례로 보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경기도 물류창고 화재 (2019년 1월)

사고내용 원인 미상의 화재 (소방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
가입면적 2,684㎡  보험료   387,820원

지급내역 인근 사업장 거주자,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
 대인 95,080원

 인근 사업장 2개소 건물 및 시설집기 화재 피해
 대물 42,208,548원

인천 식당 화재 (2018년 2월)

사고내용 조리 중 부주의
가입면적 125.35㎡  보험료   20,000원

지급내역 대인 15명
 대인 3,850,350원

 상가 8개 업체
 대물 56,793,117원

농어촌민박(단체가입문의)
(사)한국농업촌민박협회

033-262-4422

1566-7711

1566-8000 

1588-3344 

1688-1688

1588-5114 

1588-5656 

1544-0114

1588-0100

1566-3000 

1644-9000 

1588-4119

1599-9010

1588-5959

1544-3030

QR코드를 통해
재난배상가입보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등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폭발·붕괴
3 3 3 3 3 3

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예시보험료

재난배상책임보험 
이모저모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소유자(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자(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관리자(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자)

■  일반·휴게 음식점(연면적 100㎡ 이상)
■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난방식인 경우 150세대 이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  숙박업소 ■  주유소
■  물류장고 ■  장례식장
■  여객자동자터미널 ■  도서관
■  과학관 ■  박물관
■  미술관 ■  경륜장
■  경정장 ■  장외매장
■  경마장 ■  장외발매소
■  지하도상가 ■  국제회의시설
■  전시시설 ■  농어촌민박

가입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보험 또는 영조물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  

ex) 화재보험법, 다중이용업소법 등

※  일반화재보험 등 임의보험만 가입한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시설,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원 
수준입니다.

※ 참조요율(9종)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장례식장, 1층 음식점, 

공동주택, 숙박시설, 농어촌민박(대상시설물의 과거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요율을 결정)

※ 협의요율(11종)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터미널, 주유소,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전시시설,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 

(재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 보험요율 결정)

대상시설
대표시설 연간

보험료규모면적 연간보험료
경마장* 60,000 10,500,000 20,000
장외발매소* 10,000 249,000 20,000
여객자동차터미널* 1,000 340,000 34,000
박물관 5,000 47,000 20,000
미술관 5,000 47,000 20,000
과학관 7,000 51,000 20,000
도서관 1,000 24,000 20,000
주유소* 1,000백만원 85,500 -
물류창고* 10,000 2,890,000 28,900
경륜장* 50,000 8,750,000 20,000
경정장* 10,000 1,750,000 20,000
장외매장* 5,000 925,000 20,000
장례식장 3,000 149,000 20,000
전시시설* 90,000 3,258,000 20,000
지하상가* 10,000 24,333,000 243,300
국제회의시설* 90,000 3,258,000 20,000
1층 음식점 300 24,500 20,000
15층 이하 공동주택 100(세대당) 1,000 -
숙박시설 1,000 154,000 20,000
농어촌민박 1,000 154,000 20,000

※  최저보험료 : 2만원 

(면적단위: ㎡ / 금액단위: 원)

보장특성 및 범위

 최초로 보험을 가입하는 신규 시설의 경우

1  숙박업·관광숙박업·과학관·물류창고·박물관 및 미술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장례식장·농어촌민박 
해당 시설의 등록·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경륜장·경정장·장외매장·국제회의시설·지하도상가· 
도서관·주유소·여객자동차터미널·전시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임대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포함)·
경마장·장외발매소 
해당 시설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기한

담보 가입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5억원
*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2천만 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3천만 원) ~ 14급(50만 원)

후유
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5천만 원) ~ 14급(1천만 원)

대물 사고당 10억원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해 줍니다.

•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을 이미 가입한 시설은 보험 만료일까지 갱신

 타인에 대한 피해 보상

※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
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